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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배현아**

요약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

다. 이 법의 입법 취지에는 일반인의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가능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5조
의 2가 의료기관 내 또는 다양한 업무 수행 형태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

실성이 있다.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이 의사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내용, 중과실 판단기준 등이 달리 적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구조자의 다음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의사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의사에게와 같이 다양한 응급상황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속
하여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의 경우 시설, 장비, 인력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는 점, 해당 환자

와 의사가 이미 존재하던 법률적 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었고,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응급의료를 제
공하였다는 것이 고려되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한 면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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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같은 민족의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
위족 사람은 못 본 채 지나가고 이방인인 사마리

아인이 구해 준 성경 속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타
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
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
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ㆍ윤리적 의
무를 법제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

리아인 법과 같이 도덕적ㆍ윤리적인 의무를 강제

력 있는 법적의무로 부과하는 법은 아직 존재하

지 않는다[1].1)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환

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 입법 목적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일
반인의 응급환자 신고의무와 응급의료 협조의무

는 이웃사랑의 인간윤리에 근거한 연대성 의무일 
뿐[1], 강제성이나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ㆍ상

징적인 규정이다. 이후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와 
같이 구조의무를 법제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

민들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좀 더 적
극적인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법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

에 대한 면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3) 이것

이 한국에서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
식된다. 이 법은 그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시민’과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인명구조 
활동과 응급처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것으

로 업무 수행 중인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포함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

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
는다. 또한 의료기관 내나 의료기관 밖이라는 구
체적인 장소적 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위 응
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도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
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라함

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벗어나 있을 가
능성이 있다. 즉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 응급의

료기관이나 의료기관 밖일 가능성과 응급처치 제
공의무를 가진 자 역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장소 밖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발생 
장소 역시 의료기관 밖은 물론 의료기관 내라 하
더라도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제공되는 공간이 아
닌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주체 역시 일반시민이 될 수도 있고 응
급의료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착한 사마

리아인 법이 일반시민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특히 ‘의사’에게 적용될 때에는 여러 다양한 구체

적인 상황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1)	이러한 구조의무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는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위태롭게 되고, 도덕적 
종교적 기원을 가진 구조행위가 법적 의무화됨으로써 개인의 신념에 반하는 도덕을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보편화가 불가능한 명령
이 아닌가의 문제와 구조의무의 강행가능성에 따른 법기술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구조의무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1].

2)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
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개정 이유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각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08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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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아직 이 법의 적용과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

를 일찍 적용해 온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응급상

황에서 제공된 선의의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였고, 법적 분쟁에 대한 두
려움으로 인해 응급상황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려

는 많은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제공

을 독려하기 위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항공

기[2], 의료기관 내[3], 의사의 업무 수행 형태 등
으로 구체화하여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3,4]. 실제로 발생한 법적 분쟁들을 계기로

[5]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초기 법리 적용 대상이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구성

되어 적용되어오던 것이 의료기관 내 의사에게 
확장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6]. 

국내에서도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
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한 응
급환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중
이 아니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선의의 응급처

치를 제공하였고 이후 환자 사망에 대하여 한의

사와 함께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
해 유가족이 수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기한 사건이 있었다.4) 이 사건 역시 해당 의사에

게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수 있을

지 면책가능성을 위해 의료기관 밖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료기관 내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수행 
중인 의사로 보아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
다. 이처럼 일반인이 아닌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

아인 법을 적용할 때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라는 것과 응급환자 발생 현장이 의료기관 내인

지 의료기관 밖인지,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

기관인지, 의료기관에 방문한 상황인지, 해당 부
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비번으로 퇴근 중이었는

지 등에 따라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각각 이 법의 적
용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

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는 것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

견을 통해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와 같은 상황에

서 의사들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5) 그러나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

한 응급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
이 옳은지 혹은 적법한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

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다른 의사

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응급상황에 
맞닥뜨린 의사가 즉각적인 응급의료의 제공 필요

성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 심지

어 응급상황에서 면책규정의 적용가능성을 고려

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가 그러하다. 
이 글은 기존에 의료기관 밖에서 주로 적용되

어 오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일반인에게 적
용될 때 어떠할지에 대한 논의 후에 이와 비교하

여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	임 솔 기자. “봉침 사망 환자 못살린 가정의학과 의사 9억 소송 부당… 즉시 취하하라” 메디게이트 뉴스. 2018.8.29. Available 
from: http://www.medigatenews.com/news/3473479595 [cited 2019 Feb 10]

5)	곽성순 기자. [의료계 10대 뉴스 ⑩] 봉침 환자 도왔다 9억원대 소송 휘말린 의사醫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해야”…최대집 회
장, 한방 부작용 무개입 선언하기도. 청년의사 2018.12.31. Available fro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063773 [cited 2019 Fe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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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착한 사마리아인 일반인

일반시민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 2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역시 ‘일반시민’과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인명구조 활동과 응급처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다. 실제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자격과 교육 정도에 따라 한정

될 수밖에 없다. 일반시민으로서 착한 사마리아

인이 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제공 가능성’이라

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
리 법에서는 응급처치 제공 주체를 제한하고 있
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응급처치 제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착한 사마리아인 일반인은 응급의료법 
제14조에 의한 일차반응자로서의6) 역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자가 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응급처치 제공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근거하여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반

인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으로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몇 가지 한계들이 내재한다[7]. 이후에서는 일반

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이 법에 의한 면책

을 받기 위한 요건들과 그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살펴보겠다. 

1. 일반인에 의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판단 가능성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 선의의 응급의료

에 대한 면책에 관한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생
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

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
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한계는 이 법 적용의 객체라 할 수 
있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판단가능

성이다. 응급환자는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이지만 반대로 모든 응급환자가 생명이 
위급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기 위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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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첫 단계로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인지 여부뿐 
아니라 응급환자 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후 그 판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

치 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법의 대상을 일반시민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될 수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얼마나 정확하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따른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생명이 위
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판단일 가
능성이 높지만, 그 적절성이나 그 과정에서의 과
실 여부에 대한 평가는 규범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다. 따라서 응급의료법과7) 법원의 해석을8) 통
해 규정된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를[8] 법체계상

의 일관성을 위해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에도 적
용할 수 있을지, 특히 일반인이 판단한 ‘생명이 위
급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통상 우리 법은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주체를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
다.9)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를 적용할 때
에는 그 판단 주체가 일반 시민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주체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 시민’일 경우 애초에 기대가능성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 법체계 내에서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주체인 응급의료종사자에 
의한 그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로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당시의 정황, 일반인의 응급상황에 대한 지식이

나 교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일반인

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험상황에 대
한 인식은 개인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

인 개념일 수 있고 이 법에서 일반인에 의한 응급

환자 해당성 판단을 달리 보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향

적으로 적절성 판단을 하게 될 경우 판단주체나 
판단시점, 상황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응급처치 제공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응급환자를 그렇지 않은 자로 
판단하는 경우보다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가 아닌 자에게 과잉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그
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의 발생이 될 수 있
다. 실제로 일반인이 스스로 또는 통신상의 지도

만으로 응급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평가할 때에

는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저혈당이나 뇌중

7)	응급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
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제1호), ‘응급의료’에 대하여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
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제2호), 
‘응급처치’에 대하여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
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로(제3호) 각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
지부령)은 제2조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1호)과 ‘제1호
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2호)으로 대별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전문분야별로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과적 응급증상으로는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
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을, 이에 준하는 증상으
로는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를 각 
들고 있다.

8)	대법원은 응급환자의 개념에 대하여 응급의료법이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사회통념을 표준으
로 결정되어야 하고, 단지 그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료기관의 행정처리의 편의를 위한 환자 상태의 분류 등에 좌우되어서
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5.310. 선고 2007도1977].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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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과 같이 의식이 없으나 심정지가 아닌 환자에

게 흉부 압박과 같은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갈비

뼈 골절이나 간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다[9]. 이런 경우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

할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법의 경우에

도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
단에 오류가 있었을 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
용하여 면책이 가능할지가 현재 응급의료법 제5
조의 2에 대한 문리적 해석상 불분명하다[7]. 때
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일반인의 면책 가능성 역
시도 불분명하다. 만약 대상 환자가 ‘생명이 위급

한 응급환자’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 응
급의료법 제5조의 2가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피난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도 오상피난, 즉 
급박한 위난이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난행위자가 이를 착각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

에 해당한다면 긴급피난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10].
반대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임에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후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

지 않았을 때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물론 일
반인에 의한 구조과정에서는 전자의 예들이 더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에게 적용될 때와의 
차이가 될 것이다[5,11]. 일반인이 아닌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에 대해서는 이후에서 
논의하겠다. 

2. 일반인에 의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내용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인이 제공

할 수 있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내용이다. 
먼저 이 법의 대상 행위인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응급환자가 발생

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

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

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응급처치”를 응급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

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
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
요로 하는 처치로 정의하고 있다(응급의료법 제
2조). 다소 포괄적인 이 정의규정 외에 어떠한 행
위가 응급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으로 개별적인 행위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마
치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기

준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과 행정부의 유
권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응급의료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률의 경직성으로 인한 입법

기술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도 응급의료 또는 응

급처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 법은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

치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업
무수행 중이 아닌 때라 하더라도 ‘본인이 받은 면
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한정하고는 있다. 응급의료종

사자의 경우에도 그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의 내용

을 한정하고 있다면 일반인 또는 응급처치 교육

을 받은 일차반응자의 경우에도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나 응급처치 행위의 내용은 상당히 제한

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법에서 명시

적으로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응급의료나 응
급처치 행위의 내용은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심
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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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비된 장비의 사용과 심폐소생술의 제공이

다. 일반인에 의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자
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의료기기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에는 유권해석에 의해 ‘의료인이 아
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

격기를 응급의료종사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 하기도 하였으나10) 이후 응급의료법 제14조
에 따른 일차반응자와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
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근거하여11) 우
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 하에서 의료인에게 한정

하고 있던 의료행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심폐소

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을 의료인이 아
닌 자에게 허용한 바 있다.12) 즉 심폐소생술을 포
함하는 응급처치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

하고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에 의
한 응급처치 제공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과
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해석 원칙의 변경인 동
시에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적 적용의 근거가 되었다. 이 응급장비 구비

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관련 규정에는 
특히 응급장비를 사용하거나 응급처치에 관한 교
육을 받은 후 필요 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야 하
는 자에 구급차 등의 운전자, 경찰공무원, 인명구

조요원,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등 의료인

이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와 같은 ‘일반인’
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인 일반인

에 의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의 내용을 응급의료

법 제5조의2에서 구체화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다른 법체계 내에서의 일관성을 고
려한다면 심폐소생술과 같은 제한된 행위로 한정

될 수밖에는 없으므로 이 역시 이 법 적용의 한계

가 된다. 

3. 일반인의 응급처치에 대한 과실 판단 기준

앞선 요건들을 다 충족하고도 일반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위 제공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 행위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실판단을 위한 주의의무 위반 여

부는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와 회피의무가 그 기
준이 된다. 일반인에 의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

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판단 기준 
역시 앞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과 유사하게 일반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있는지에 

10) �보건복지부 2002년 3월 13일(의정 65507-149)
11)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

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12) �2007년 12월 14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철도차량·항공기·선박·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
게도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응급장비의 구비 
뿐 아니라 구비된 응급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제1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
닌 사람 중에서 ‘일차반응자’로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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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지어 일반인 구조행위

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보호본능이 
있을 수 있고,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구조 전후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겪거나 행위 당시 다른 선
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
황에서 타인의 권리 보호나 재산상 손해를 고려

한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애초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정도의 책임 감
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0]. 따라

서 일반인에 의한 응급처치의 적절성 판단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
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 정책적

으로 다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과실과 
고의로 인한 면책 제한 규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면책 규정은 피
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구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수
도 있다[12]. 반대로 이러한 제한적인 면책 규정

은 구조자로 하여금 면책 규정을 신뢰하고 구조

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13]. 실제로 이러한 제한적인 면책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인 구조자 또는 
의사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조행위나 응급의료

를 제공할지 의문이 있다. 

III.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

1. 의사와 착한 사마리아인 법

미국의 경우에도 50개 주 대부분 소위 착한 사
마리아인 법이 제정되어 있다[14].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초기에는 교통사고 현장과 같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응급의료의 제공을 장려하기 위함

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 법 적용과정에서 많은 다
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이 
법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까지 확
장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6,15]. 이 법이 의사에게 또는 의료기관 내에

서 적용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법
의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다양

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법의 적
용과 해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16]. 최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적용을 ‘의
사-환자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존재하는 의무 없
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또는 업
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
리 적용의 확장이 고려되고 있다[6,15].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의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는 먼저 기존에 부과된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 응
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

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응급의료법 제6조 제1항). 이는 응급의료 
업무에 임함에 있어 환자 진료에 대비할 것과 성
실히 종사할 것에 대한 선언적ㆍ상징적인 의무

로 평가된다. 다만 같은 법 제2항에 의해 응급의

료 거부 금지 의무 즉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에’13)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

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
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 응급의료법 제6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

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13)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의 의미에 대하여 시간적, 공간적, 업무 내용적 범위 등은 이 법에서 구체화하
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이 법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수행 중’은 근무시간 중(on duty, 교대시간을 포함하여), 공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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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
다(응급의료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이처럼 응
급의료종사자에게 법적 의무로 부과된 응급의료

거부금지는 그 요건상 ‘업무 중’일 것을 전제로 한
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응
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
급환자에게 응급의료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
은 법적 의무가 아닌 ‘윤리적 의무’임을 의미한다. 

응급의료거부금지 또는 응급의료제공의 법적

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우리 법은 명시적

으로 응급의료종사자 등 응급의료제공 주체에 대
해서 응급의료법 등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면책을 위한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인지 여부, 응급의료제공 주체의 법적 지
위와 제공한 응급의료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업무 중인 응급의

료종사자에게는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1항
이 적용되지만,15)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의해 
위 응급의료법 제5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른 ‘응
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16) ‘업무 중에’ 긴
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
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

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119 구급대원과 같이 응급처치 제
공의무를 가진 자의 경우에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
의 감면)에 의해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
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
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
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 즉, 행위 당시의 행위자의 법
적인 지위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된다. 

그렇다면 앞서 검토했던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를 의사에게 적용

할 때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
이 응급의료종사자 특히 의사에게 적용될 때에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뿐 아니라 몇 가지 추가

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면책이 가능하다. 
먼저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법적인 의무 없이’라
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15]. 이러한 전제는 ‘의
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 의사에게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된 내
용이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거나 발생한 응급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응급의료와 연관된 행위를 할 때 정도로 해석될 것이다. 의료기관 내 근무 중인 의료인에게는 응급의료법
이 아닌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금지)가 적용되지만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다시 응급의료법에 따르게 된다. 국내에서
도 응급의료는 응급의료기관 내로 국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는 중환자실, 분만실 등 응급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이기는 하나 
진료를 위한 공간이 아닌 대기공간이나 이동 중인 공간, 편의 시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
히 근무가 아닌 비번일 때, 퇴근 중과 같은 상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14) �응급의료법 제63조 제1항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이미 같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응급의료종사
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
급구조사를 말하므로,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 않거나 응급의료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고, 
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인 즉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에게 적용 가능할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15)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
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6) �여기서는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
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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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제공한 처
치에 대하여 비용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요건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17)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의료거부금지나 응급의료제공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가 부과된 상태나 진료계약 등을 통한 의사-
환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업
무수행 중이 아닌’ 의사에게라면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

한 전제가 의료기관 밖 현장에서는 비교적 명확

해지지만 여러 다양한 응급상황은 의료기관 내에

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
사에게 기존에 존재하던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실
제 우리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에도 면책 요건에 
공간적 제한은 없으므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
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조력행위

를 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될 것이라 보고, 의료기

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면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17].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적

인 의무의 존재 여부는 의료기관의 개설 형태 예
를 들어 여러 클리닉들이 모여 있는 형태나 시설 
등의 공동이용,18) 의사가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형태, 해당 일 근무 상태, 해당 환자를 담당

하고 있는지 여부, 응급처치 제공 후 해당 행위에 
대한 청구가능성까지도19) 고려하여야 되어야 하
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18].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을 의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여
러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중’인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가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 실제 사건에

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의료기관 내 의사에게 
적용을 확대하면서 그 요건으로 ‘그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것’과 ‘제공한 서
비스에 대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20)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
하여 의사에게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를 적용

하여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는 기존에 의사-환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환자에 대
한 사전적인 정보 없이 응급상황을 판단하고 그
에 대한 응급의료를 ‘자발적으로’ 다른 대가를 바
라지 않고 제공하였다는 것이다[16]. 응급상황은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내이기 하
지만 장소적으로 외래나 이동 중인 복도, 대기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

기관 내에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이 논의

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미국 몇몇 주에서는 명시

적으로 응급의료가 제공되는 시설 장비가 갖추

어져 있는 응급실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 의료기

관 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확대 적용하기도 하
였다[14]. 입법과정부터 다양한 응급상황의 발생

을 가정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의료기

관 내라 하더라도 자신이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의
료기관 또는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17) Rivera v Arana, 322 Ill App 3d 641, 749 NE2d 970(2001)
18)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

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19) �이러한 청구가능성(billing)은 각 보건의료체계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례로 영국의 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속한 의사들 
중 General Practitioer (GP)와 병원에 소속된 의사(hospital doctors)의 경우 계약의 형태에 따라 GP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약 내용에 따라 어디서든지 의료기관 내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에 제한이 있다.

20) �Johnson v Matviuw, 176 Ill App 3d 907, 531 NE2d 970(1988). 이 사건에서 분만 시도 중인 산모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옆방에 있던 다른 의사가 제공한 응급처치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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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에게 착한 사마

리아인 법리를 적용하여 면책이 가능하다. 이는 
의료기관 내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기관과 같이 응
급처치에 적절하고 필수적인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속해있지 않은 즉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장비나 시설의 이용 등이 익숙하지 않
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제한된 형태로밖에 응급

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 이는 일
반적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한 응급의료뿐 아니라 필요할 수 있었던 응
급처치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서도 면책을 하는 근거가 된다.21) 만약 이에 대한 
면책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

기관 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과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라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과 
책임 발생을 두려워하여 개입하지 않으려하거나 
오로지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도덕적 의무에 의
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여 명시

적으로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적용가능성을 규정

한 것이다. 
이후에서는 앞서 언급한 봉침 사건과 같이 국내

에서 일반인이 아닌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를 적용할 수 있을지 또
한 의사에게 이 법을 적용할 때 일반인과 달리 고
려하여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의사에 의한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이 법이 일반인이 아닌 의사에게 적용될 때 달
리 보아야 할 것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해당

성 판단’의 기대가능성일 것이다. 즉 의사라면 앞
서 논의한 일반인과 달리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

자에 대한 의학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응급의

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진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인 
중 얼마나 응급상황에 익숙한 전문영역에 종사해

왔는지에 따라서 또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와 응급처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봉침 사건과 같이 아낙필락틱 쇼
크나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의 제공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유사한 예로 비
행기 안에서 의사를 찾는 소위 닥터콜을 들 수 있
다. 항공기 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의사의 판
단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회항이나 가까운 공항

에 착륙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수도 있다. 이는 함
께 탄 승객들에게는 물론 항공사에게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을 입힐 수도 있고 법적 책임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미국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에 의하면 항공기 내에서 응급처치 제공주체

에 대하여 명시적인 면책규정을 두면서 이 때 응
급처치에 관한 숙련도와 경험, 교육정도 등을 고
려하여 일부 응급처치 제공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2,11].
최근에는 매우 전문화ㆍ세분화된 의료 환경으

로 인해 의사 또는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는 것만

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착한 사마

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의의 응급의료제

공이라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면책규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없이 법적인 의무 없
는 윤리적 의무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

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21) Muller v. McMillian Warner Ins. Co., 2006 WI 54, 290 Wis. 2d 571, 714 NW 2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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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응급의료의 제공

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자
로 한정할 필요도 있다[4]. 적절하지 않은 처치로 
인해 오히려 다른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급처치 제공의 숙련도와는 별개로 일
단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면 만약 구조자가 초기에 응급환자 
해당성 여부, 특히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로 판
단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응급의료법 제
5조의 2에 의한 면책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구조자가 일반인일 때와 의사일 때에는 
그 적절성 판단 기준이 달리 적용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후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달리 
적용될 것이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해당 행위자

가 다른 법에 의해 보증인적 지위가 있거나 법률

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

되어야 한다[19].22) 
의사에 의한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은 일반인과 

달리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임에도 그렇지 않
다고 판단하여 이후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

지 않았을 때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
를 들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이웃에게 약을 
준 경우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안내, 이송, 구급대

원에게 인계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 환자가 악화되었을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다[5]. 이러한 사례는 일반인이 아닌 의
사에게,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료기관 밖에서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역시 의료기관 밖에

서 법적인 의무 없이 제공한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나쁜 결과이므로 대부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법적 분쟁 발생으로 인한 이후 행동의 변
화(litigation induced reluctance)이다[18]. 즉 의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진찰이나 진단을 위한 기구 등
의 도움 없이 응급상황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거

나 앞서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유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3. 의사의 응급처치 중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 기준

다음으로 의사가 이 법에 의한 면책을 받기 위
해서도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응급처치 과정

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근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에게도 업무수행 
중과 유사한 주의의무 판단기준이 적용될 가능성

이 높다.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23)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일반인의 그것과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업
무수행 중인 경우와도 달리 보아야 한다. 왜냐하

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처치제공 의무가 있
는 자로서 제공하는 응급의료와 달리 이것이 법
적인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윤리적 판단이 개입

한 도덕적 의무 내지는 전문직윤리에 근거한 행
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기관 밖에서 또는 의료기관 내라 하더라

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
사가 개입해야 하는 ‘긴급성’과 환자의 의학적 상
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는 것 등이 고려되어

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법이 다양한 응

22) �의사가 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진료를 인수하고 나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나쁜 결과가 발생하기 않게 하는 ‘보증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는 형법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보증인의무가 발생한다. 참고문헌 19번(p. 66).

23) �중대한 과실이란 과실의 중대성, 즉 주의를 게을리 한 정도가 무겁고 크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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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황에 실제 적용된 예가 적은 상황에서 때문

에 외형적으로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내에서 업
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주
의의무 판단기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인

이 통상 갖추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형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
사에 의한 응급의료의 제공일 경우 더욱 그러하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 또는 응급의료종사

자라 하더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시점이나 장
소, 환자의 상태, 주변 상황과 이용할 수 있는 장
비, 인력, 시설의 정도에 따른 응급처치 가능성과 
당시 가용자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의료영역을 포함해서 진료상의 과실이라 
함은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인 의사들에게 요구되

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과실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과실의 일반적 판단기준은 행위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24) 다만, 진료

환경 및 조건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20], 이러한 특수성은 당해의사가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

의의 주의의무, 긴급성 등이 고려된다[20]. 따라

서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에게 주의의무 판단기준

을 적용할 때에는 이와 같은 행위의 특수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 즉 의료기관이 아닌 곳 심지어 의
료기관 내라 하더라도 의사에 의해 응급의료제공

의무가 없는 자에 의해 제공된 응급의료에 대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긴급성과 함께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내에서 장비와 시설에 익숙하고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적어도 일반시민보다는 평균적으로 업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응급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과실 판
단기준을 적용할 때 업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

사자 또는 응급처치제공의무자,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인 일차반응자, 그리고 일반시민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장소적으로도 의료기관 
밖이거나 의료기관 내라 하더라도 시설, 장비 운
영의 한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중과실 여
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관련

된 분쟁이 발생하면 중과실 또는 고의에 대한 판
단은 규범적 판단이기는 하나 결국은 의학적 판
단을 위해 전문가 감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고 긴 소송기간과 입증의 어려움 등은 의료소송

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중과실이라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분쟁 발생 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조자의 직ㆍ간접

적인 경험이 이후 유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

려 하는 소위 나쁜 사마리아인을 만들어낼 수 있
음에 유의해야 한다[21]. 

4. 의사에 의해 제공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내용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제공 주체를 고려할 때 
우리 법에 의하면 일반인이 아닌 의사를 포함하

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 그 응급의료나 응급처

치 행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응급상황의 발
생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

하였을 때에도 그러하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 2
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
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

료’로 한정하고 있다. 즉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

24)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0563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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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를 넘어서는’ 응급의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이 법
에 의해 면책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응
급의료종사자는 이 법에 의해 면책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긴급피난 등과 같은 다른 정당화 사유

들이 적용되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이나25) 무면허 의료행위로26)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건대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료인 
중 의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

로 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의료

인 중 간호사나 조산사, 응급구조사, 한의사, 치과

의사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응급의료

나 응급처치에 있어서 비교적 익숙할 수 있지만 
(지도)의사 등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응급구조

사의 경우 1급과 2급 응급구조사인지에 따라 독
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또
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이 법의 적
용과 최종적인 면책 여부까지 결정되게 된다. 이
처럼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 응급의

료법 제5조의 2에서 조차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에서’라는 제한을 둔 것은 이 법 적용의 실효성까

지 의심이 들게 하는 규정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
위와 관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판
단에 있어 심지어 업무 수행 중에라도 응급환자

의 의학적 긴급성과 통신상의 지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 등의 법리의 적용이나27) 다
른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들어 정당화될 수 있다

는 논의가 이미 존재한다[22].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

자에게 업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

는 것의 위험과 면허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보호하

고자 하는 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결국 응급환

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이익과 국가의 면
허제도 유지,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따르는 
위험 사이의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

다. 생각건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이익이 최우선

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 비교 대상인 면허된 또
는 자격 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구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

자가 제공한 응급의료의 내용까지도 자신의 면허 
또는 자격 범위로 한정하여 면책 가능성에 한계

를 둔 것이 앞서 말한 입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
절한지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심지어 우리 법은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제
공할 경우 사전 교육 여부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

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인이 아닌 응급의료종사

자에게 응급상황에서 굳이 면허 또는 자격의 범
위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면책 여부를 떠
나서도 무면허의료행위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윤리적 의무’만으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넘어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차라리 
아무런 행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행위자 스스

로가 평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봉침사건처럼 
한의사와 의사 역시 업무 범위와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에도 면허와 자격을 고려한 제
한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26)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27) �이때 행위자의 면허 또는 자격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을 방해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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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를 넘어선 응급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종사자라 
하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를 
적용한 면책은 불가능하더라도 책임은 배제될 가
능성이 높다.28) 그러나 현재로서는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는 명시적으로 그 면책 대상으로 응급

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생명이 위
급한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면허 및 자격 범위 내
의’ 응급처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과정에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IV. �결론: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 우
는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
조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는 일반인의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가능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살펴본 결
과 실제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에 근거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면책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이 든다. 특히 의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
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추가적으로 고려해

야할 요건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하고, 다양한 응급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

이 크다. 
의사의 경우에도 자신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공간, 즉 그것이 비행기이든 다른 의료기관에서

든 법적인 치료제공의무가 부과된 의사-환자의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
만 윤리적ㆍ도적적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고, 이
에 근거한 응급의료 제공 여부 역시 의사 개인의 
윤리적ㆍ도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
제로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된 이유에 대하여 
의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의사-환자 법률관계나 
법적인 의무에 근거한 상황이 아닌 대부분 전문

직 윤리에 근거한 책무, 도덕적 의무에 의해서라

고 하였다[18].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윤리

적ㆍ도덕적 의무에 의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의 
제공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봉침사건도 그러하다.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책무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
원의 개입이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생명이 위
급한 응급환자’에 의한 법적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번 봉침 사건과 같이 법적 분쟁이 된 후 
오히려 이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의료계 내외에서의 논란은 
미래의 잠재적인 구조자에게 법적 분쟁의 가능성

과 책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명확하게 인식하

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응급환

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의 활성

화라는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동안 응급처치 
제공 활성화에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법적 책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

은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

가지였다. 분쟁발생의 직ㆍ간접적인 경험은 미래

의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하는 방식에 영
향을 주게 된다. 법적 판단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를 통해 업무 수행 중이 아
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28) �해당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지만 긴급피난행위로서 책임이나 가벌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될 
수 있다. 참고문헌 10번(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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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응급처치 제공을 장려하려는 목적 달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반대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포괄적인 
면책만을 강조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문
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 정책적 문제가 될 것이

다. 
응급상황은 의료기관 밖 현장에서뿐 아니라 의

료기관 내라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기를 장려할 수 없고, 
의사들에게 의료기관 밖이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응급처치 제공을 독려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구체

성의 흠결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론이 제기될 수
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 적용과 해석이 지나

치게 엄격하게 되거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
해서는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하여 업
무수행 중, 의료기관 밖과 의료기관 내의 장소적 
특성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과실 판단 
기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구분하여 그에 따
른 면책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5조의 2 한국의 착
한 사마리아인 법의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단순

한 문리적 해석이 아닌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

한 체계적ㆍ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에 충실한 해석

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 법이 상징적으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도 진정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양

한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
급의료종사자와 의사에게,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한다

는 것은 의의가 있다. 면책 가능성으로 인해 법적 
책임 발생을 두려워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

을 교육하여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의료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는 선결적인 조건이 된다.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의사에게 적용될 때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

들을 요약하자면 기존에 존재하는 의무(preexist-
ing duty), 즉 치료제공의무가 전제된 의사환자

의 법률적 관계(prior contractual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구체적으로 환자의 의학

적 상태나 병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기존에 고
지된 바가 없는 즉 ‘환자를 처음 대면하였을 때’
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법에서

도 ‘선의의 응급의료’로 표현한 바와 같이 ‘선의

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물론 명시적

으로 선의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미국

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적용과 해석과정에서 
선의(good faith)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를 의미

하고 실제로 이후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 등 
구체적 상황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

였다. 또한 법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

을 때 유사하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된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하여 응급상

황이 비록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와 같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존재가 괜한 환상이나 
부적절한 면책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이후 법 적
용과정에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의료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5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1호(통권 제58호) : 2019년 3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법은 매우 제한된 상황

에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 해석과정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해석 지침이나 법적 판단의 
선례 등을 통한 구체화가 이루어지기 전 그저 윤
리적ㆍ도덕적 의무만을 강조하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을 강요하거나 권고할 수는 없다. 결국 다양

한 응급상황과 업무 수행의 형태, 의료기관 내, 의
사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대상의 확대를 위한 노
력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착한 사
마리아인 의사가 배출될 것이다. 

많은 의사들은 응급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순
간 위험과 이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이고 반사적인 반응에 의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많은 의사들은 이후에도 특정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받는다면 과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

었던 강렬한 기억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봉침사건이 언
론 등을 통해 의료계에도 알려졌고 이후 충분히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시킬 
만큼 그 파장은 컸다. 이번 봉침 사건은 현장이 아
닌 의료기관 내 특히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의료

기관 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이 문제가 되어 법
적인 분쟁까지 이르게 되어 논란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봉침사건에 앞서 살펴본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를 적용해본다면, 응급상황이 발
생한 장소가 의료기관 내이기는 하나 해당 의사

가 속해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던 의료기관이 아니

다. 다음으로 의사-환자 법률관계에 의한 응급의

료 등의 제공과 관련된 기존에 존재하던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법률관계는 환자와 한의사 간에 
체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상황 역시 선의

로 즉 법적인 의무가 아닌 윤리적ㆍ도덕적 의무

에 근거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응급의료를 제
공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중
과실 여부 역시 자신이 익숙하고 유용 가능한 자
원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인지한 심정지라는 생명이 위급

한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심폐소생술이라는 환자

의 긴급성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주의의무 판단

기준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제5
조의 2 등에 의해 면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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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od Samaritan laws are designed to encourage individuals, including physicians, to provide medical 

care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laws purport to protect physicians and others who volunteer to provide 

assistance during emergencies. However, whether Good Samaritan laws, such as the Korean Emergency 

Service Act article 5-2, really do protect physicians is uncertain and varies from case to case. When at-

tempts at providing emergency medical care do not go as expected, and legal disputes arise, such disputes 

will inevitably affect how other physicians respond to future medical emergencies.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needs to be revised and expanded to fully protect physicians who provide emer-

gency medical care in good faith. In particular, the relevant laws must also protect physicians who render 

emergency aid hospital settings when they have no pre-existing duty to provide assistance.

Keywords
in-hospital Good Samaritan laws, physician as Good Samaritans,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good faith, 

Emergency Service Act artic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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